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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예방 전략의 미래

직업건강연구실   김은아 실장

I S S U E  

01 ISSUE
REPORT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사회의 직업병 예방 정책 대상은 양적으로  

확 대되어왔는 데, 그 중 심에 있는 제 도는 작 업환경측 정과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19 7 2 년  7 만  9 천 여  명 1) 에 서  2 0 17 년  2 5 배 가  증 가 한 

2,023,783명2)이 되었다. 작업환경측정제도를 통해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위험이 파악되며, 특수건강진단제도에서는 그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이 검진결과로부터 

알게 된 이상소견을 보살피는 사후관리는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위험요인’은 1961년에 31개에서 출발, 현재 

178종3)까지 확대되어 광범위한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백여 종이 넘는 유해요인을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거의 

매년 검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직업병 예방 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중요한 사각지대가 있다. 즉, 1980년 이후 사회적 

이목을 끈 화학물질 중독 사례 중 상당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것이다.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발생한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4),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5), 또 2016년 

메탄올 중독과 2017년 소화기제조업의 독성간염 등이 파견노동자, 

소규모사업장, 임시직노동자 등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들에게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직업병의 주요 현안이 된 직업성 암의 경우도 

형편이 다르지 않다. 1993년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보고된 

후 폐암,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다양한 암 질환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178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위험요인 중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cancer, IARC)가 선정한 그룹 2A이상의 발암물질은 총 37개(group 

1 24개, group 2A 13개)로, 인간에게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큰 

물질 대부분은 특수건강진단대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발암물질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이상 검진을 

받게 되어 직업성 암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은 

발생빈도가 낮고, 발암물질 노출 후 10년 이상 후에 발생하며, 

현직에서가 아닌 퇴직 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업병 
예방의 핵심,
특수건강진단제도

1)   경향신문, 1973.08.24. 기사 「勞전국 근로자 진단」

2)   2017년도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http://www.kosha.or.kr/kosha/data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2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영세소규모제조업체와 

종사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 원인과 대

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5)   김현주, 이지아. 한국의 급성중독성질환. 

EWHA MED J, 2016:39(4):99-103.



4     2019년 제2호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5

OCCUPATIONAL SAFETY & HEALTH ISSUE REPORT

ISSUE 

01
그렇다면, 중독이나 직업성 암 이외 다른 다양한 직업병들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되고 있을까? 한 해 약 200만 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지만 직업병유소견자는 0.6%에 불과하며 그 중 

97%가 직업성난청이다(그림 1, 2).

D1 : 직업병유소견

D2 : 일반질병 유소견
 DN : 야간작업검진 유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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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유소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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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의 질병종류 

 Pneumoconiosis: 진폐, NHL: 소음성난청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화학물질 급성중독을 예방함에 

있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이 제도에서 대부분 소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즉, 1972년 이후 직업병 예방제도의 중심축인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커버리지는 수십 배 확대 되었지만 직업병으로 진단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직업성 난청외의 질병은 매우 

드물어 제도의 효율성이 의심되는 실정이다. 또한 검진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 직업병 예방정책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다. 

[ 그림 3 ] 검진수진자의 사업장 규모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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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작업환경이 오늘날에는 매우 

향상되어 유해요인 농도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도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작업장 유해물질 농도가 

점점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질병 발생과 연결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계 1. 
직업병 규모 추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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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업병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려면 [표 1]과 

같은 비교로는 오류가 많으므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 검진제도로 예방하거나 조기진단 할 수 

없는 질환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며, 현행 검진을 중심의 

직업병 예방은 허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제도는 훌륭하나 주체(검진기관, 사업주, 노동자)들의 부적절한 

운영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며, 더 강력한 규정과 점검을 

통해 정확히 실행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문제들은 현행 건강진단이라는 제도가 

태생적으로 가진 한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집단검진이라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은 직업병의 일부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예방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위험을 

제거하여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1차 예방,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2차 예방, 진단된 질병을 치료하고 재활·보상하는 3차 

예방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단계에서 직업병 

예방정책은 대부분 보상, 즉 3차 예방에서 시작하여 2차 예방으로 

확대되지만 결국 1차 예방, 즉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최종 이행하게 된다. 1차 예방은 

사회경제, 문화적 인프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근본적인 예방 

제도를 위해서는 사회적 투입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예방의 3단계를 

우리나라 현 제도에 대입하자면, 1차 예방은 건강증진, 작업환경 

측정이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을 포함한 포괄적 보건관리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영역에 속해 있다. 2차 

예방은 건강진단을 통한 조기진단이며 의료기관을 통해 수행된다. 

3차 예방은 2차 예방에서 나온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과 재활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4). 

  

한편, 연구자 들 은 사회에서 발생하 는 질병 중 직업병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여6)7)8)9) 

통계로 잡히지 않는 직업병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활용해 왔다. 이 수치들을 적용하여 우리사회에서 

진단된 질병자들10)중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는 환자수를 대략 

추정해 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직업병으로 

알려진 급성중독, 호흡기질환(진폐, 천식), 소음성난청과 더불어 

폐암과 백혈병에 대해서 적용해 보았다. 2017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진한 난청 중 소음성난청과 가장 유사한 항목인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는 152,747명이었다. 선행연구들에 비춰 이 

중 21%가 직업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32,077명이 된다. 

하지만 같은 해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D1)으로 진단된 

노동자는 11,730명이었고 난청 요관찰 (C1)이 126,577명으로 

실제 추정치보다 4배 이상 많이 관리되고 있다. 즉, 난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다는 특수건강진단 체계를 통해 우선적으로 

커버되고 있으며, 진폐 역시 보상과 검진 제도를 통해 관리범주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중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에서 진단된 유소견은 173건, 산재보험에서 보상된 

사례는 52건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질병으로 진료 받은 

실 수진자(ICD 10 T51~T60, T65)수로 예측한 직업성중독자는 

1,074명으로 특수건강진단 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 표 1 ] 건강보험 수진자와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비교

A: 
추정(%)

B: 
수진자

(명)

AxB:
예측(명)

*산재보험
(명)

**특검

유소견
(D1, 명)

난청 요관찰
(C1, 명)

소음성난청 21% 152,747 32,077 1,051 11,730 126,577

중독
급성 8.6% 12,495 1,074 46 173

173
10,772
10,772만성 6

호흡

천식 11% 595,421 65,496 1

진폐 100% 968 968
359
(전체 
1,553)

203 3,653

암

모든 암 4-8% 229,180 9,167 218

폐암 8% 25,780 2,062 173

백혈병 2.3% 3,097 71 9

A: 문헌에서 나타난 직업병 부담 %, 

B: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 수진자 중 15-59세 인구수

중독: 화학물질 급만성중독

*2017년 산업재해분석 결과

**2017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6)   Blanc PD. et.al., The Occupational Burden 

of Nonmalignant Respiratory Diseases. An 

Official American Thoracic Society and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Statement. 

Am J Respir Crit Care Med. 2019 Jun 

1;199(11):1312-1334.

7)   Pr ss-Ust n A1, Vickers C, Haefliger P, Ber-

tollini R. Environ Health. 2011 Jan 21;10:9. 

doi: 10.1186/1476-069X-10-9. Knowns 

and unknowns on burden of disease due 

to chemicals: a systematic review.

8)   Daniel Vancopsky. et al. The coast of oc-

cupational cancers in the EU28, Brussel, 

2017. 

9)   Nelson DI1, Nelson RY, Concha-Barrientos 

M, Fingerhut M. The global burden of oc-

cupational noise-induced hearing loss. Am 

J Ind Med. 2005 Dec;48(6):446-58. 

10)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

한계 2. 
집단검진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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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예방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특수건강진단은 생물학적 

모니터링이라 는  방 법 으 로  1차  예방 의  영역 도  관 여하 며, 

사후관리라는 제도를 통해 3차 예방 영역까지 연계되고 있어 현 

직업병예방 시스템의 중요한 골격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직업병 발생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건강검진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 강화 또는 보완을 

요구하곤 했다.

그런데 집단검진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은 한정되어 있다. 

직업병을 발생 시기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위험요인에 노출된 

지 1~2달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질환, 2~6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아급성질환, 그 이후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 특수건강진단에 진단 가능한 주요 질병은 아급성 질환 정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특수건강진단은 대부분 1년 주기로 실시하되 

직무에 배치된 후 6개월 내에 첫 번째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메탄올중독에 의한 실명, HCFC, 디엠에프 중독, 유기중금속 

중독처럼 1~2달 내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중독은 조기진단 할 

기회가 적다11). 또, 급성 중독이 일어날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에 

특수건강진단 실시율은 매우 낮게 추정되고 있다12). 2017년 

근로환경조사에 의하면,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에서 

작업장의 유해요인 노출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 

특수건강진단은 건강검진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닿기 어려운 

제도가 되어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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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직업병 예방의 3단계

[ 그림 5 ] 고용형태별 작업장 노출(2017 근로환경조사)

11)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처럼 1달 이내에 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은 검진주기가 배치 후 1

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비교적 급성 중독을 파

악하기 용이하다. 2017년 화학물질 중독 D1 

소견으로 보고된 사례는 대부분 디메틸포름

아미드 중독 관련이었다.

12)   류향우 등.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규모 추정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직업건강 1차  예방 

 

물질교체 

운동, 흡연, 영양, 체중, 음주, 체력 

작업홖경관리 

홖기 시설 보호구 

건강상태 증짂 

생물학적 모니터링  

교대 작업, 수면, 직무스트레스 사업주  
- 보건관리자 
- 보건대행 

 

측정 

직업건강 2차  예방 

급성노출 

급성 중독 

6 개월 
만성질홖 

급성질홖 

국가데이터베이스연계감시 
검진,고용, 산재, 의보, 사망 
포괄적 시스템 연계감시 

아급성 중독 ex) 
황화수소 
메탄올 
톨루엔 
유기금속 

Ex) 독성간염 
DMF, TCE 

ex) 
백혈병 
폐암 
생식독성 
퇴행성싞경질홖 

검진의 영역 

3차 병원 

의료기관 감시의 영역 
중독질환 전달체계 
응급의료시스템 

짂폐 

소음성난청 

직업건강 3차  예방 

 

치료 

병/의원 

재홗 작업 복귀 

조기 작업 복귀를 위핚 재홗 
직업교육 

근로복지
공단 

의료기관 : 업무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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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특이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조기진단’을 할 것인지 지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집단검진이 실제 만성질환의 2차 예방에 

작동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14). 

우리나라 직업병 예방 정책이 그간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에 과도한 

위상과 역할을 부과해 왔던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1차 예방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2차 예방의 

주체이자 3차 예방에 활용할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2차 예방, 즉 질병의 

조기진단에 적합한 틀로 짜여 있어 고위험군을 감지하는 1차 예방과 

질병의 사후관리와 회복을 돕는 3차 예방에 도움을 주기에 쉽지 

않다. 

또한 2차 예방의 기본목표인 조기진단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구석이 많다. 소규모 사업장, 일용, 파견 근로 등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나, 민간 

의료기관 등 수익이 나지 않는 부문에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화학물질 중독질환 중심의 현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매우 낮은 사업장에서는 그 효용성이 낮다. 

급성중독성질환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천식, 피부병, 수년에 한 번 

발생하는 만성질환 등도 조기 진단이 어렵다. 2차 예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이라도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리모델링을 통해 검진의 

목표, 방법, 주기, 대상 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사실 예방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예방, 즉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2차 예방인 집단검진을 충실히 해봐야 

위험은 반복 될 수밖에 없다. 급성중독, 암 질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저농도 노출에 의한 만성질병, 장기의 기능저하, 질병 전의 

피로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 등 건강문제가 존재한다(그림 6). 이러한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보건관리 

인프라가 필요하다. 포괄적 보건관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단시간 

내 사회적 재원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급성 질환(3~6개월 내 발병)의 경우 주기적인 집단검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 개월간 노출된 중금속 중독 

등이다. 그런데 이런 질환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고, 몇 가지 

의학적 검사에서 경미한 이상을 보여 일반인이라면 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건강검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질병의 

조기발견이다. 따라서 경미한 이상 소견이 직업병의 조기 사인인지 

판단하여 직업병관련 소견이 있는 사람(유소견) 또는 지켜봐야 

할 사람(요관찰)을 가려내어야(스크리닝)한다. 이상 소견에 대해 

조기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노출의 수준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검사결과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 즉, 

입사한 이후로 노동자의 건강을 계속 기록한 정보, 해당 부서 

사람들의 비슷한 이상이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검진기관에서 노동자의 건강진단결과를 연도별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사업장별 검진기관이 자주 바뀌어 의료기록이 

누적되지 않기 때문이다13). 유해물질 노출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서 건강 이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라면 한해의 기록만으로도 

쉽게 판단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검진대상에서는 경미한 검사이상의 

변화양상이 일회적으로 관찰될 경우 직업병의 조기진단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당해 연도의 검진결과밖에 없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동료노동자들의 검사결과를 살펴서 유해요인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노동자를 상대로 단시간 내에 실시하는 

집단검사의 프레임에서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흔치 않다. 즉, 아급성 질환의 영역에서도 현행 특수건강진단은 

조기진단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이상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경우는 

어떠한가. 소음성난청과 진폐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수월하지만, 만성 신장질환, 중추신경과 말초 신경계질환, 생식계 

질환, 암 등 대부분의 질환은 작업장 유해요인의 영향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수년의 검진결과 변화 양상을 보고, 작업장 유해요인의 

변화를 같이 검토해야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누적된 자료가 없다면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암 

질환이나 중추신경질환처럼 발생이 흔치 않은 질병일 경우 개별 

사업장이나 검진기관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성질환의 경우 관련 데이터를 종합 연계한 상태에서 업종, 직종, 

유해물질 노출군에 따라 특정 질병이 증감하는 경향을 시대적으로 

1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보유된 특수건강진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보면, 2년 이상 특수

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 중 57%가 2개 기관 

이상에서 검진 받았으며, 3개 이상의 기관에 

걸쳐 검진 받은 노동자는 21%에 달한다.

14)   일반인도 흔한 만성질환의 유병이 특정직종, 

특정유해물질, 특정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증가했는지 분석하는 일은 새로운 직업병의 

발생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직업병 예방의 방향 : 
1, 2, 3차 예방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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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선정하기 보다는 노동조건과 직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진 

디자인도 시도해보아야 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건강진단 각 부문의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진단제도의 리폼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검진이라는 원칙 속에서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기간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현재의 건강검진이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 등의 사각지대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 검진기관을 이 

영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 혹은 공공의 비용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되어야 한다. 실제 노동자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검진제도보다는 근로자 건강센터 등 공기관을 통한 1차 의료의 

강화가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리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검진 제도  
 근로자 건강짂단제도 중장기 개선 계획 수립 필요 

- 일반건강검짂과 특수건강짂단 통합 
- 사젂조사, 사후관리 중심 

 일괄적인 집단 검짂 → 집단별 중요질병으로 젂홖  
- 업종별, 직무별, 근무특성별 유형화 

 의료짂의 직업병의심사례 싞고, 산재 앆내 홗성화  
 주기적 제도평가, 과학에 근거한 제도개선 
 검짂 목표, 검사항목, 주기, 대상의 과학적 타당성 
 젂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직업건강 빅데이터 – 만성질환 동향 모니터링 

고용보험’산재보

험 

특수건강짂단/작

업홖경측정

/MSDS 

건강보험요양/통

계청사망/질병관

리본부/암등록 
연계분석 : 주요 질병 발생 위험 업종/ 직종 발굴 

예) 사망재해의 특징, 젂자산업의 주요암, 서비스업종의 정싞질홖 
     연도별, 지역별 추이, 집중 정책 대상 선정  

노출 질병 고용 

급성 중독질환  감시체계 

시범 사업의 확대 운영 필요 
 권역별 거점 의료기관중심 

- 공단 밀집 지역 특화 감시체계 
- 의원/병원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응급실 내과  등  급성중독 홖자 많은 짂료과 
 중앙 중독감시센터 설립 – 중장기 

 
건강보험공단 요양자료 주기적 모니터링 
 연구원 역학조사 사업(건보공단 데이터 홗용 빅데이

터 구축) 
 중독홖자에 대핚 추이 파악, 예방대책 수립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이 매우 필요한, 그러나 가장 실
시율이 낮은 집단 
 화학물질 노출 
 중독 발생위험 높음 

 
검진기관에 대한 유인책 
 검짂 수가의 보젂, 적극적 검짂/대행 발굴 유도 
 공공성 확대방앆  

 

현재 커버리지가 확대된 특수건강진단의 구조를 리모델링하여 

1차 예방과 3차 예방을 아우르는 종합적 보건관리제도 로 

개조한다면 어떨까? 2차 예방의 조기진단용 스크리닝 제도로 

구조화 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보건관리에 중심을 둔 

포괄적 모니터링 제도로 재편해 현재의 획일적 집단 검진, 화학물질 

중심의 방향을 수정하게 된다면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예방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업병 피라미드 

독성간염 

암 

고혈압 

빆혈, 간염 

증상 

급성중독 
작업장의 고농도 노
출에 의핚 만성질홖 

저농도 만성 노출에 의핚 질홖 

가시적 건강영향 (특정 장기의 기능저하)  

비특이적 생리적 변화, 싞체 축적 

EX) 

[ 그림 6 ] 직업병 피라미드 

미래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①노동자 건강진단제도 재설계 

②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방안 ③중독질환 감시/중재센터 운영 

④직업건강 빅데이터 운영을 제안한다. 

먼저, 집단검진이라는 형식에 맞지 않는 급성 중독성 질환, 암 등의 

만성질병은 다른 제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제도가 목표로 

하는 질병 영역을 정리해야 한다. 건강진단제도는 사후관리와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특성별로 차별화해 실제 1, 2, 

3차 예방의 주역으로 작동하도록 섬세하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검진목표가 애매하거나 조기진단의 효과도 없고, 건강관리의 

의미도 없는 항목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실제 노동자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검사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요인별로 

포괄적 직업건강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 그림 7 ] 직업병예방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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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가 되는 화학물질 중독질환이 발생하면, 광범위한 

전국조사를 통해 해당 원인의 취급실태를 조사하고,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을 늘리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까지 흔히 보아왔던 직업병 

발생 사후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의 

장점 뿐 아니라 문제점도 같이, 또는 (더 많이)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래 의  직업병 은  점점  복 잡 한  양 상 을  갖게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선정했던 직업병의 종류는 1919년 3종으로 

시작하여 2010년 80여 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보상대상 

직업병이 점점 확대되어 정신질환, 감정노동까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 직업의 양상이 다양해질수록 미래의 직업병은 

비 직업병과 구분이 어려워지며 직업병의 영역은 더 확대되어 갈 

것이다. 직업병 예방 정책의 중심은 포괄적인 보건관리로 이동되어야 

하며, 건강진단은 새롭게 변화하여 다양한 노동의 영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급성중독성질환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한 권역별 중독질환 

감시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위탁 

운영한 인천지역 급성중독성질환 감시체계의 결과, 총 312건의 

중독질환을 발굴한 바 있는데15), 이는 2017년 전국에서 진단된 

화학물질중독 173건보다 더 많은 건수였다. 이는 의료기관을 

통한 중독질환의 조기발견과 그 결과의 전파를 통해 더 많은 건의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예시다. 의료기관의 

중독질환 감시는 의사의 직업병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직접 중독질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경우, 직업건강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동향을 살펴야 한다. 빅데이터 

감시는 직업병 예방에 유용할 뿐 아니라 산재예방 정책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결과, 

통계청의 사망결과, 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사업장 노출 현황,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등을 연계하면 만성질병의 증감 현황은 

물론 새로운 직업병의 발생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7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요양자료와 연구원의 노동자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16).

직업건강 빅데이터 – 만성질환 동향 모니터링 

연도별 개인 검진현황 누적 관리 
 산재의심 사례에 대핚 시스템의 앆내  

직업건강 연구자료 개방 시스템 구축 
 앆젂보건연구원 ‘직업건강데이터센터’ 설립 
 노동건강 연구 자료원 확대 
 근거중심 예방정책 개발 

새로운 직업병의 선제적 동향감시 
 야간작업의 유방암 
 초미세분짂의 순홖기 질홖 
 용접흄의 폐렴 (감염성질홖) 
 생식독성과 태아, 선천성기형 

 

[ 그림 8 ] 직업건강 빅데이터 활용예시

15)   강성규 등. 직업성 급성중독성 관리체계 시범

운영 II.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16)   이상길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성 질환 

코호트 구축. 안전보건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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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한 청년이 입사 3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故김용균이다. 

열악한 하청노동자 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온 몸으 로 보여준 

“김용균”사고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4월 1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지난 8월 

19일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석탄발전소의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수립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노동 환경의 정의가 철저히 

무시된 이른바 부정의(不正義), 불평등 문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인권문제, 위험의 

외주화, 열악한 노동 환경, 안전시설 미흡, 노동자의 참여권 문제 

등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노동안전보건의 모든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 특히, 

석탄발전소의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는 그 심각성마저도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 석탄발전 산업에서 

문제되는 작업환경 특성과 관리 실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석탄발전소는 유연탄을 연소시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발전소의 모든 공정은 발전 연료인 

석탄과 보일러에서 타고 남은 석탄찌꺼기(석탄재)와 관계되어 있다. 

처음 석탄의 하역에서부터 이송, 저장, 분쇄(미분), 연소과정은 

물론이고, 석탄재를 처리하는 마지막 회처리 작업까지 모든 공정에서 

석탄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유연탄을 수입할 때 첨부되는 입탄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면 처음 석탄에는 3% 

내외의 결정형 유리규산과 30% 내외의 휘발성 물질, 그리고 

30∼40% 정도의 탄소화합물(표 1)이 존재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작업환경 특성과 관리방안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I S S U E  

02 ISSUE
REPORT

들어가며

석탄발전소의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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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석탄과 석탄재로부터 발생 가능한 고독성 물질 현황 

측정 물질 독성 구분* 주요 발생원

결정형유리규산 발암성1A 탄/회 분진

석면 발암성1A 보온재/배관 가스켓 등

수은 생식독성 1B, 탄/회 분진

비소 발암성1A 탄/회 분진

납 발암성 1B, 생식독성 1A
탄/회 분진, 용접작업

니켈(금속) 발암성 2

벤젠 발암성 1A, 생식독성1B

탄 저장/연소 시설톨루엔 생식독성 2

일산화탄소 생식독성1A

*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4),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출처: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 )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제한된 결과이긴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회 찌꺼기 처리작업을 대상으로 공기 중 

결정형 유리규산을 측정한 결과 0.408 ㎎/㎥로 노출기준을 8∼16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국내 연구 결과(Yeon 

& Choi,  2017)와 비교해 보면 석탄 광업(0.14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0.111 ㎎/㎥),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 

제조업에서(0.108 ㎎/㎥), 토목건설업(0.098 ㎎/㎥), 그리고 금속 

주조업(0.062 ㎎/㎥)보다 높은 농도이다.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장시간 동안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발암물질의 고농도 

노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표 4 ] 회 찌꺼기 처리작업 공기 중(지역시료) 결정형유리규산 측정결과 

분석결과
노출기준

한국(고용노동부) 미국(ACGIH) 

0.408 mg/m3 0.05 mg/m3 0.025 mg/m3 

( 출처: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 ) 

국외 연구 결과(IARC, 1997; Naidoo 등, 2006; Hicks & & 

Yager, 2006)에서도 대부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Hicks 

& & Yager(2006)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석탄재 관련 설비의 점검 및 

보수 작업자의 비산하는 회분진 농도는 평균 1.8 ㎎/㎥(범위: 0.008-

96 ㎎/㎥)로 측정되었고 전체 측정 시료의 60%가 노출기준(TLV)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호주에서 실시한 연구결과, 결정형 

그러나 보일러 연소 공정을 거치면서 다량으로 함유된 휘발성 

물질은 대부분 날아가고(이때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찌꺼기인 석탄재만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리규산과 수은, 납, 

비소와 같은 중금속들은 더욱 농축되어 그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 

(표 2). 궁극적으로 석탄재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은 처음 

석탄에 비해 무려 20배 정도 증가한 60% 내외 정도로 높아져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 표 1 ] 유연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례 

Chemical ingredients C.A.S. Number % by Weight

  Coal

Carbon : Fixed 1333-86-4 32 - 41%

Volatiles Not Applicable 28 - 35%

Moisture Not Applicable 24 - 40%

Ash Not Applicable 3 - 9%

Sulfur 7704-34-9 0.1 -1.1%

Silica 14808-60-7 1 - 3%

( 출처 : The State of Queensland, 2018 )

 

[ 표 2 ] 태안발전소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입하된 탄 종류별 함량 특성 

구   분 고열량탄(주탄) 중열량탄(보조탄) 저열량탄

평균 발열량(인수식), kcal/kg 6,125 5,636 5,076

평균 휘발분, % 31.2 36.1 39.4

평균 황 함량, % 0.50 0.64 0.52

평균 회분, % 14.9 8.1 6.8

평균고정탄소 양, % 51.1 47.6 40.6

회(Ash)의 평균 결정형 실리카(SiO2), % 57.6 47.6 47.8

( 출처: 안전보건공단, 2019 )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표 3)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결정형유리규산 등의 광물성 분진과 비소, 납, 수은, 니켈과 같은 

중금속(Kalkreuth 등, 2006), 그리고 석탄의 보관 및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Marcelo 등, 2016 ; León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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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발전본부의 옥내저탄장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1월 한 달 

동안의 일산화탄소 측정 결과(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를 분석해 보면 8시간 노출기준(TWA)인 30ppm을 초과한 

건수가 38.5%였으며, 15분 동안의 단시간 노출농도(STEL)를 

초 과한 건수도 한 달 동안 에 28회(0.5%)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5). 

[ 표 5 ] 삼척발전본부 옥내저탄장 일산화탄소 측정 결과 요약

구분
총 측정횟수

(2018년 1.1-1.31일)
30ppm 초과횟수
(8시간 노출기준)

200ppm 초과횟수
(단시간 노출기준)

건수 1,116회 428회 28회

비율 100% 38.5% 2.5%

 ( 출처 :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 )

역시 제한된 측정결과이긴 하지만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 노출도 확인되고 있다. 옥내저탄장 작업자 점검 

통로에서 측정된 결과를 보면 벤젠은 노출기준의 25%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으며(표 6), 생식독성 물질인 톨루엔도 검출되고 있어 

추후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 

[ 표 6 ] 태안발전본부 옥내저탄장 공기 중 고독성물질 측정(지역시료) 결과

측정장소 측정 물질 측정결과 TWA 고용노동부 독성기준 

옥내저탄장

(11 Cell 3F 중앙)

벤젠 0.12 ppm 0.5 ppm
발암성 1A, 

생식세포 변이원성 1B

톨루엔 0.14 ppm 50 ppm 생식독성 2

( 출처 :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 )

이와 같은 유해물질과 관련해 발전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발전소 노동자은 주로 폐기종, 

기관지염, 진폐증, 천식, 폐암 등의 건강문제(표 7)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he State of Queensland, 2018). 발전소에서 

직업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자의 염색체 이상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말초림프구의 염색체 변화) 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유전학적 손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바 있다 (Mustafa Celik 등, 

2006). 

유리규산의 평균 노출 농도는 0.062 ㎎/㎥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출기준(0.05㎎/㎥)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The State of 

Queensland, 2018). 

석탄에는 함량 기준으로 30∼40% 정도의 휘발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질들은 열에 약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으로 휘발된다. 즉, 석탄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공기 중으로 발생하여 작업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석탄에서 문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서 가장 

문제되는 물질은 알데히드(포름 알데히드 및 아세트 알데히드),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벤젠), 

염소화 탄화수소(테트라 클로로에텐) 등이다(Garcia 등, 1992). 

뿐만 아니라 석탄의 주요 성분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불완전 연소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된다. 일산화탄소는 무취, 무미의 

유독 가스로, 흡입하면 중추 신경계 손상 및 질식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급성 독성물질이다.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과 질식사 를 일으킬 수 있는 

일산화탄소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설은 석탄을 실내에 

보관하는 옥내 저탄장이다(그림 1). 옥내저탄장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나면 짧은 시간 동안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그림 1 ] 자연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옥내저탄장 모습. 

( 출처: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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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작업에 특화된 작업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 
(수시측정 및 작업자 이력관리 등)

발전소의 정비 작업은(특히 Overhaul 작업) 평소 설비 가동 중에 

발생한 유해물질들이 해체작업 과정에서 2차 오염을 통해 단시간 

고농도 노출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작업이다. 그러나 작업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방식이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정기측정 방식에서, 문제되는 작업과 유해인자를 능동적으로 찾아 

측정하는 수시측정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비 작업의 대부분은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환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자들은 방진마스크 하나에 

의존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과 같은 

공학적 개선을 통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직업성암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관리수첩제도’ 확대 적용

대정비 작업의 대부분이 일용직 하청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대상에도 누락되어 왔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건강관리수첩제도’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작업에 결정형유리규산을 포함하여 정비작업자들이 건강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건강관리수첩제도는 

직업성 암 등의 조기발견과 조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석면 등 15개 대상물질이 해당된다. 특정분진 작업으로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거나 마무리하는 작업’, 

‘옥내에서 시멘트를 포장하는 작업’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재를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측정결과를 보면 이들 작업의 결정형유리규산 

농도는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에 포함된 광산이나 광물, 주물사 

등을 취급하는 작업보다 더 높은 고농도의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8 ] 석탄발전소의 주요 유해물질과 건강영향 

건강영향 유해물질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석탄분진, 석탄재

폐섬유증(규폐증 등) 석면, 결정형유리규산

중금속으로 인한 전신 독성영향 납, 마그네슘, 카드뮴, 아연 등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목재분진, 유기화합물질

암 크롬, 석면, 결정형유리규산

코와 목의 점막자극 각종 이비인후과 질환 산, 알칼리 성 화학물질 

( 출처 : The State of Queensland, 2018 )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석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는 다양한 1급 발암물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 건강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대부분 

장기간 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문제가 예측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방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석탄발전소에서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우선적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 물질)의 중점관리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수은, 비소, 니켈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산소 결핍을 초래하여 급성 중독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유해인자들은 측정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다. 이들 유해물질을 발전소 중점 관리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관리방안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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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탄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유해가스 관리 방법 개선

발전 원료인 석탄에는 함량 기준으로 30-40% 정도의 휘발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벤젠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벤젠 측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이 

저평가되어 왔다. 또한 유해가스 관리방식이 고정된 측정 위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발화지점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옥내저탄장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휴대용 가스측정기를 지급하여 수시로 변하 는 가스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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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약 40,00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약 33만 명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의 종사자 약 146만 명 중 약 23%가 보육시설 

운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업의 

대부분은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육종사자 들의 

근로조건은 열악하며, 이러한 근로환경이 아동 학대 및 아동 폭행을 

유발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보육시설 운영업과 관련된 법령은 15개로 8개의 

소관부처에서 소관업무별로 규제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의 주체는 

보육(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작 보육 종사자의 안전은 언급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나 

연구도 빈약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보육시설 운영업의 안전에 관한 

연구는 총 32건1)으로, 이들 연구에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안전 

관련 내용을 다룬 연구는 없다. 대부분 연구들은 보육시설 실태와 

영유아 안전실태 위주로 연구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현실을 

국가인권위원회(2014)는 지적하고 있는데, 2014년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보육교사 총 1643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병의원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병원 

갈(치료할) 시간이 없음” 1,024명(71%), “원장 및 동료 선생님 

눈치가 보여서” 331명(22.9%), “치료비 부담“ 33명(2.3%)을 

응답하기도 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질병 및 사고처리실태 관련하여 

견딜만한 질병은 그냥 참고 넘어간다.” 1,014명(72.6%),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교사 본인 자비 처리한다.” 163명(11.7%) “작은 

질병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큰 질병은 사고는 산재처리한다.” 

95명(6.8%)이 응답하기도 하였다.

보육 종사자의 안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육 종사자들에게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원인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보육 

종사자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보육 종사자의 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안전연구실   임진석 연구원

I S S U E  

03 ISSUE
REPORT

늘어나는 보육 
종사자, 안전은?

1)   보육시설 운영업 실태(9건), 보육시설 안전관

리 프로그램 및 매뉴얼 관련(9건), 특수고용형

태, 서비스업종 종사자 관련(4건), 취약계층 관

련(4건), 보육교사 관련(6건)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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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주체의 모호성

국공립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 조 국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과 동법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4만여 개소 중 약 10%인 

3,175개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97%가 민간위탁 형태를 

띠고 있다. 설립주체는 국공립이지만 실제 민간에 위탁하여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운영주체 대부분이 

위탁업체다보니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도 모호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민간 상해보험 처리 가능성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험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98.2%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가입 

비율은 2018년 기준 54.1%로 확인되었다.

[ 표 1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 종류별 가입 여부

단위 : %(개소)

구  분
영유아 및

방과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증공제
보육교직원

상해
돌연사

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수)

전체 99.9 68.8 1.7 54.1 99.2 36.9 (3.400)

  시설유형

국공립 100.0 93.9 11.8 86.6 99.8 61.8 (490)

사회복지법인 100.0 95.2 0.8 76.4 99.7 98.5 (317)

법인단체등 100.0 93.3 0.0 79.0 99.2 77.9 (240)

민간 99.8 77.0 1.1 52.3 98.4 49.8 (959)

가정 100.0 54.3 0.5 45.0 99.6 15.4 (1,105)

직장 100.0 88.5 0.3 88.1 99.3 74.2 (289)

  소재지

대도시 100.0 75.8 2.7 61.8 99.5 38.8 (1,284)

중소도시 99.8 59.5 1.0 44.9 98.8 28.3 (1,306)

읍면지역 100.0 76.0 1.4 60.3 99.6 52.2 (810)

  규  모

20명 이하 100.0 54.7 0.8 45.9 99.6 15.6 (1,199)

21~39명 100.0 64.6 2.5 53.6 99.0 21.1 (532)

40~79명 99.8 87.1 2.7 65.2 98.7 60.7 (903)

80명 이상 99.8 93.8 2.3 66.6 98.8 88.4 (766)

2015년 조사 98.6 58.0 2.4 39.5 97.0 30.8 (4,046)
자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015, 2018)

(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 보육실태조사(2018) 인용 )

수 있을 것이다. 

보육 종사자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보육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한 현 실태를 법적 검토와 보육시설 운영업 안전 실태, 

산재보험과 민간 상해보험 등 현황과 보육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보육 종사자들은 안전관리에 있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 검토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의 정의 및 종류, 보육시설 운영업 안전 

관련 법적 근거,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안전에 관한 법적 근거, 

국외(호주, 미국)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안전에 관한 법제도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업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라 일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일부는 그렇지 않아 설립주체가 모호하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는 모든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며,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의 권리가 보장된다.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회복지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항의 ‘특별교육만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산 업안전보건법에  직접  적용되는  업종 이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역시 안전이 담보되는 법적 보호대상이다.

보육 종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육시설 운영업 
안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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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과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은 영유아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실내외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사항도 영유아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는 안전사고 대처법과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가 

있는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영유아 안전사고 대처법과 

응급처치 방법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정작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사고 대처에 관한 자료는 없어 스스로의 안전에 관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라 일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도 있으나, 그 

설립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는 모든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일부 어린이 원장의 경우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이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지위로 인해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무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상해처리보험(민간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산재 관련 통계에서 누락될 우려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회복지 서비스업종에 

해 당 하 는  보 육시 설  운영업(어린이집 ) 은  산 업안전 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항의 ‘특별교육만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직접 적용되는 업종이다.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역시 안전이 담보되는 법적 

보호대상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육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및 해당 사업주는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30일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전사고로 상해 시 산재보험 처리가 

아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상해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어 

정확한 산재집계 및 산재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할 우려가 있다.

3)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본 결과, 

보육교직원이 아닌 영유아 안전에 관한 내용 위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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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보육 종사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하고 안전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보건 역할과 기관 협업 차원의 역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차원의 역할,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신설 등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보육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보고서, 2014

 - 보건복지부, 전국 보육실태조사, 2018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9

 - Ackerman, D. J. (2006). The costs of being a child care teacher: Revisiting the problem of low wages. Educational 

Policy, 20(1), 85-112.

 - Budig, M. J., & Misra, J. (2010). How care‐work employment shapes earning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9(4), 441-460.

 - England, P., Budig, M., & Folbre, N. (2002). Wages of virtue: The relative pay of care work. Social problems,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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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우리 눈 에 보이지 않을 정도 로 아주 가 늘고 

작은 먼지 입자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PM2.5와 PM10으로 

구 분하며 공기역학적 지름이 2.5㎛, 10㎛ 이하의 먼지를 

의미 한 다.  작 업장  내 에 서  초미 세먼지 를  이야 기  할  때 는 

0.1∼100nm(나노미터·1㎚=10억분의 1m)의 입자를 말한다.

대기오염물질은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에서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지름이 2.5㎛보다 큰 먼지는 마찰 등의 기계적인 기작에 

의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지름이 2.5㎛보다 작은 먼지는 이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에 의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의 예로는 디젤 엔진 배출 입자, 실내 환경의 

요리, 난방 및 목재 연소 제품이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된 제품들이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과 

반응물질 (전구물질)은 대기에서는 다음과 같으며, 작업장 내 

환경의 미세입자는 산업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산화물(SO2)+산화제 → 황산염(SO4-2)

이산화질소(NO2)+산화제 → 질산염(NO3-)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산화제 → 2차 유기 에어로졸

암모니아(NH3)+산성 먼지(황산염, 질산염 먼지 등) → 암모늄(NH4+)

최근에는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옥외 작업자나 실내 작업자들에게도 미세먼지의 노출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이슈리포트는 미세먼지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 작업자나 

실내 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미세먼지 관련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 살펴보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산업화학연구실  서동석 연구원

I S S U E  

04 ISSUE
REPORT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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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연구결과와 작업장 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동물실험 연구결과, 그리고 디젤 엔진 배출물에 

대한 동물시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역학연구 결과

1) 초미세먼지는 화학적 성분에 따라 인체 위해의 정도가 다르다.

2)   초미세먼지의 노출과 총 사망, 허혈성 심질환 사망, 폐렴 사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있다.

3) 황산염 성분과 석탄 연소의 배출은 사망률 증가시킨다.

4) 황산염과 도로이동 오염원의 배출은 인체 위해성이 있다.

5)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증가는 전체 원인 및 심혈관계 

사망에 영향이 있다.

6) 디젤 엔진 배출물에 노출된 근로자는 폐암의 위험이 높다.

7)   방광암의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고, 근로자는 현기증, 

졸음, 두통, 메스꺼움, 시력 감소 및 호흡량 감소를 유발한다.

2. 작업장 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동물실험 연구결과

1)   초미세 테프론을 동물에 급성 노출한 결과 폐에 악영향이 

관찰되었다.

2)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의 초극세 고분자 가스를 이용하여 

랫드에서 연구한 결과 매우 높은 폐독성과 사망을 유발한다.

3) 초미세 탄소 입자는 경미한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4)   폴리스티렌과 같은 저독성 물질로 구성된 초미립자의 넓은 

표면적은 염증 촉진활성을 갖는다.

5)   프라이밍 LPS(lipopolysaccharide)와 오존을 동시에 노출 시 

초미세 탄소에 대해 반응성이 증가했다.

6)   노쇠한 랫드의 폐는 초미세 입자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의 위험이 

증가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의 영향이 커지며 

입경의 사이즈에 따라 표적 장기에 대한 독성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미세먼지의 입경 사이즈별 독성 영향과 급성 및 만성적인 

인체 영향은 [표 1]과 같다. 입경크기 5.0∼10.0㎛/㎥에서는 

눈에 알레르기성 각막염을, 입경크기 2.0∼5.0㎛/㎥에서는 코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입경크기 1.0∼2.0㎛/㎥에서는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입경크기 0.1∼1.0㎛/㎥에서는 폐포손상을 

유발한다.

PM10이 10㎍/㎥증가 시에 급성영향으로는 기침이 3.6% 

증가하고, 호흡기 질환관련 병원 입원율이 0.8%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영향으로는 사망률이 10% 증가하고, 기관지염이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가 10㎍/㎥증가 시 

급성영향으로는 사망률이 1.5% 증가하고, 만성영향으로는 

사망률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경크기(㎛/m3) 독성영향

5.0 ∼ 10.0 눈: 알레르기성 각막염, 각막염

2.0 ∼ 5.0 코: 알레르기성 비염

1.0 ∼ 2.0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0.1 ∼ 1.0 폐: 폐포 손상 유발

구분 PM10 10㎍/m3 증가시 PM2.5 10㎍/m3증가시

급성영향

· 기관지 확장제 사용 3.1% 증가 · 사망률 1.5% 증가

· 기침 3.6% 증가

· 하기도 질병 3.2% 증가

· 호흡기 질환관련 병원 입원율 0.8% 증가

· 사망률 0.7% 증가

만성영향

· 사망률 10% 증가 · 사망률 14% 증가

· 기관지염 29% 증가 · 기관지염 34% 증가

· 어린이 강제호기량(FEV11)) 1.2% 감소 · FEV1 1.9% 감소

[ 표 1 ] 미세먼지 크기에 따른 독성 영향

( 출처 : WHO, Evolution of WHO air quality guidelines: past, present and future, 2017 )

미세먼지의 
독성 영향

미세먼지 연구결과

1)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

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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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젤 엔진 배출물에 대한 동물시험 연구결과

1)   랫드에 바이오 디젤 혼합물의 배출물을 노출한 결과 노출된 폐포 

대식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2) 증가 되었다.

2)   디젤엔진 배기가스 및 카본블랙 입자를 랫드에 장기간 노출한 결과

- 발암성 및 비발암성이 나타남이 입증되었다.

- 염증, 세포 증식 및 섬유증을 비롯한 폐 조직 손상을 유발한다.

- 폐조직 손상은 양이 많을수록 증가된다.

-   랫드의 폐에 축적된 디젤 배출물과 카본블랙은 3개월 노출 후 

정상적인 입자 제거 메커니즘이 손상됨을 확인하였다.

- 동물에서 폐종양 유발 메카니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

-   폐의 입자에 대한 증식반응이 없는 조건하에서 입자 또는 입자 

결합 발암 물질의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된 결과가 없음으로 

확인되었다.

3)   오존 처리된 디젤 엔진 배기가스는 주변 PM에 의한 폐 반응을 

유도 할 수 있다.

4) 디젤 엔진 배출물에 대한 흡입 노출은 랫드의 뇌에서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 변화가 폐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다.

5)   디젤 엔진 배출물에 노출된 고혈압 랫드는 심박수의 변화가 

악화되고 염증성 변화가 유도되었다.

6)   교통관련 대기 오염, 특히 디젤 연료 연소와 관련된 대기 노출은 

태아기와 출생 초기 마우스에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관련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7)   BALB/c 마우스가 2차 유기에어로졸(SOA, Secondary Organic 

Aerosol)에 일찍 노출되면 사회행동관련 유전자의 시상하부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경독성을 유발하고 수컷의 사회적 

행동을 손상시킬 수 있다.

8)   디젤 배기가스는 부신 피질의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생식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억제하며 쥐의 정자 형성을 억제한다.

9)   디젤 배기 입자와 세균성 지질 다당류(LPS)가 랫드의 폐에서 자유 

라디칼 생성을 위해 상승 작용을 한다.

7)   초미세입자와 미세 티타늄을 이용한 연구에서 동일 질량의 

미립자보다 더 큰 염증 잠재력을 가진다.

8)   초미립자의 증가된 표면적은 생물학적 활동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9) 미세입자는 폐 외 조직으로 전신 분포가 가능하다.

10) 초미세입자는 PM2.5 및 PM10 미세입자보다 덜 연구되어 있다.

11)   낮은 용해도, 낮은 독성 물질로 만들어진 초미세 입자는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미세 호흡성 입자보다 랫드의 폐에서는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하였다.

12) 미세입자는 전이 금속의 방출과 관계없이 염증을 유발시킨다.

13)   초미세입자의 더 큰 염소 생성을 유도하는 특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입자 표면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산화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14)   대식세포로의 Ca+2의 유입의 증가는 초미세 입자와 접촉된 막 

Ca+2 채널을 통해 일어나고, 산화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15)   초미세입자에 노출된 대식세포에 서 Ca+2가 증가하면 TNFα와 

같은 주요 염증 유발 유전자가 전사 된다.

16)   초미세입자는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을 통하여 다른 입자 제거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17)   자연발생 고혈압 쥐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노출하면 폐 및 

전신에 경미한 영향을 미친다.

18)   신생아 및 젊은 성체 랫드의 폐에서 미세입자 물질의 독성기전 

연구자료가 있다.

19)   초미세먼지와 나노 입자는 실험적 연구를 통해 천식 환자를 

비롯한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   흡입된 나노물질은 뇌에 도달하거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E2: 평활근 수축, 말초혈관 확장, 발열 및 통각 

전달, 뼈신생골 흡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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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배출물은 매우 복잡한 혼합물이고, 기체상과 입자상 

사이에 분포되는 광범위한 유기 및 무기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공중 보건적 우려로 인하여 독성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 디젤 배출물의 입자의 90%는 1㎛미만으로 호흡하기 쉽다.

-   많이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돌연변이 유발물질 및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표면에 흡착된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다.

- 기체상에는 많은 자극물과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 오존 전구체인 질소 산화물은 기체상의 연소 생성물 중 하나이다.

-   주변 환경과 직업 환경에서 사람이 디젤배출가스 또는 대기 변환 제품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

초미세먼지와 나노 입자의 부작용 및 작용 메커니즘의 이해는 최근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나노 수준의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효과를 명확히 밝히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디젤 엔진 배출물은 생체 내 활성, 메커니즘, 천식 등의 질환에 

대한 악영향 연구 및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노물질의 연구와 작업장 내 초미세먼지의 연구는 같은 종류의 

연구이다.

나노기술은 산업 발전과 더불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규명이 필요한 나노물질 및 신규 나노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영향을 주는 나노물질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뇌혈관장벽 (Blood-Brain Barrier) 또는 태반 

장벽(placental barrier)을 통과하는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분석(characterization) 연구가 필요하다.

나노물질은 입자가 작고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많으므로 

In vitro3) 대체 시험법을 통한 나노물질의 발암성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디젤엔진 배출물은 생리활성, 천식 등의 질환에 악영향을 

가속시키는 등 생체에 다양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한 독성발현 경로(Adverse Outcome 

Pathway, AOP)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10)   디젤 배기 입자의 장기간 폐 노출은 아데닌으로 유발 된 만성 

신부전 마우스의 신장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및 DNA 손상을 

악화시킨다.

11)   자궁 내에 디젤 배기가스가 노출되면 마우스의 대기 오염이 태반 

손상을 촉진하여 체중 증가, 혈압 및 생존 태아의 심부전을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12)   랫드에 디젤 배기가스를 장기간 노출시키면 갑상선 활동이 

증가한다.

13)   UVA의 조사(照射)는 동물에서 디젤 엔진 배출물의 독성을 

상승시킨다.

14)   가솔린 발전기의 지속적인 노출은 생화학적 변화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15) 디젤 배기가스의 흡입은 혈전형성 및 혈소판 활성을 증가시킨다.

16)   디젤 배기가스의 노출은 동맥 경화 증가와 관련하여 급성 혈관 

이벤트를 유발한다.

17)   디젤 엔진 입자 투여는 생체 내 혈관확장제(소디움 니트로프루시드)의  

반응에서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18)   마우스를 대상으로 디젤 배기에서 나온 공기 중 입자의 임신성 

노출은 자궁 내 DNA를 변형시키고 성인 심장 마비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의 종류는 

대기 중 미세먼지와 작업장 내 초미세먼지로 분류해야 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은 디젤 엔진 배출물이며, 작업장 내 

미세먼지는 어떤 특별한 대표성이 없어 작업장별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입경크기에 따라 PM2.5와 PM10으로 

구분되나, 작업장 내 초미세먼지의 입경크기는 0.1∼100nm로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인체 노출, 침착 및 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유한 물리화학적 특성과 다양한 건강 문제 유발이 

가능하다.

연구결과의 시사점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

3)   In vitro : 살아있는 생명체 내부가 아니라 시험

관이나 페트리 디쉬와 같이 제어가 가능한 환

경에서 수행되는 실험 과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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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로 가족 생계유지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이미지 하락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투자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업체의 

경쟁력 확보 와 국가의 잠재성장률 을 극대화하 는데 도움이 

된다.(고용노동부, 2000; 박선영 2017; 오원기, 2008). 그러나 

근로자 및 사업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 부담은 소극적인 실정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기업에게 수익을 즉각적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이 

아니므로 지출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며, 투자가 

아닌 손실로서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예방투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인본주의에 호소하는 수준에 그쳐 산재예방투자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산재예방투자비용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경인지방노동청, 2000; 

안홍기, 2015; 심충진, 2016). 

본 이슈리포트는 언급했듯이 산재예방 투자가 재해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의 투자는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연구위원

                                                                                                    이창훈 연구원 

I S S 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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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투자 
효과성 분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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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이 되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포함된 

사업장 규모별로 사고재해율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 사고율은 2016년 0.3383%, 2017년 0.3133%, 

2018년 0.3081%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사고율은 

2016년 0.3199%, 2017년 0.3256%, 2018년 0.3245%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사고율은 2016년 

0.2289%, 2017년 0.2015%, 2018년 0.214%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규모에 따른 사고율은 50-99인의 경우 2016년 

0.3911%, 2017년 0.3793%, 2018년 0.3587%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00-299인의 경우 2016년 0.2163%, 2017년 

0.2497%, 2018년 0.2643%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경우 2016년 0.1718%, 2017년 0.2037%, 2018년 

0.3009%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규모에 따른 사고율은 50-99인의 경우 2016년 

0.2867%, 2017년 0.2488%, 2018년 0.2586%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00-299인의 경우 2016년 0.1613%, 

2017년 0.1442%, 2018년 0.1621%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경우 2016년 0.0857%, 2017년 0.09%, 

2018년 0.1025%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표 1 ] 업종별 규모에 따른 사고율 현황

구    분 사고율(%) 평균  

업종 규모 N 2016년 2017년 2018년

제조업

50-99인 1173 0.3911 0.3793 0.3587

100-299인 612 0.2163 0.2497 0.2643

300인 이상 136 0.1718 0.2037 0.3009

총    계 1921 0.3199 0.3256 0.3245

서비스업

50-99인 1200 0.2867 0.2488 0.2586

100-299인 591 0.1613 0.1442 0.1621

300인 이상 205 0.0857 0.0900 0.1025

총    계 1996 0.2289 0.2015 0.2140

전    체 3917 0.3383 0.3133 0.3081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중 제조업 2,000개, 

건설업 1,000개, 기타산업 2,000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주요 설문 항목으로는 사업장의 일반현황, 조직구성, 위험인자의 

분포, 안전보건 조직 및 관리,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업무변화, 사업장 안전보건 문화, 

안전보건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항목에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설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1) 변수 및 분석대상

독립변수 는 안전비용 투 자 설문항목에 대해 2017년보다 

2018년에 증가하였다라고 답했다면 증가, 감소시켰다면 감소, 

투자비용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변동없음으로 범주화 시켰다. 

종속변수는 산업재해 중 사고재해자를 근로자수로 나누어 종업원 

1인당 사고재해율로 정하였다. 그 외 사고재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제조업, 기타산업)1), 규모 등은 

통제변수로 처리하였다. 

2) 분석모형

안전보건투자가 사고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앞서 설정한 변수에 따라 2017년에서 

2018년의 안전투자비용 변동이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안전투자비용 
증감 현황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1)   건설업은 전체 공사금액에서 안전보건투자에 

일정 비율을 지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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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비용 변동이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2017년 대비 2018년에 안전투자비용에 

변동이 없거나 증가시킨 사업장에서 사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투자비용을 증가시킨 

사업장의 사고율이 투자비용 변동 없는 사업장보다 사고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투자비용에 변동이 없거나 

증가시킨 사업장에서 사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투자비용이 변동 없는 사업장의 

사고율이 투자비용을 증가시킨 사업장보다 사고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투자비용을 증가시킨 

사업장에서 사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 표 3 ] 업종별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른 사고율 포아송 회귀분석

구분 Variable  B  S.E  95% CI p

제조업 안전투자비용

감소 ref

증가 -0.464 0.1593 -0.776 -0.152 0.004**

변동없음 -0.533 0.1128 -0.754 -0.312 0.000***

서비스업 안전투자비용

감소 ref

증가 -0.730 0.3046 -1.327 -0.133 0.017*

변동없음 -0.136 0.1826 -0.494 0.222 0.456

전체 안전투자비용

감소 ref

증가 -0.498 0.1406 -0.773 -0.222 0.000***

변동없음 -0.419 0.0956 -0.606 -0.231 0.000***

p<0.05*  p<0.01**  p<0.001 ***

2017년 대비 2018년에 사업장의 안전투자비용이 증가한 

사업장은 총 308개이고, 285개의 사업장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50-

99인 규모의 사업장은 124개에서 증가하고 98개의 사업장에서 

감소하였다. 100-299인의 경우 63개의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53개의 사업장에서 감소하였으며, 300인 이상의 경우 12개의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10개의 사업장에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규모에 따른 안전투자비용 변동은 50-99인의 경우 

53개의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69개의 사업장에서 감소하였다. 100-

299인의 경우 39개의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37개의 사업장에서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의 경우 17개의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17개의 사업장에서 감소하였다.

[ 표 2 ] 2017년 대비 2018년 안전투자비용 변동 현황

구    분 안전투자비용 변동

업종 규모 N 변동없음 감소 증가

제조업

50-99인 1,120 898 98 124

100-299인 597 481 53 63

300인 이상 135 113 10 12

총    계 1,852 1,492 162 198

서비스업

50-99인 1,033 911 69 53

100-299인 520 444 37 39

300인 이상 190 156 17 17

총    계 1,743 1,511 123 109

전    체 3,596 3,003 285 308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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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리포트는 2018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출비용 등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액과 산재예방 투자 및 지출비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업종별로 사업 규모별 사고율, 

안전투자비용 현황과 2017년에서 2018년의 안전투자비용 변동, 

2016부터 2018년의 사고율 변동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빈도 분석 

및 기초통계량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에 대해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라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예방투자 및 산재로 인한 지출비용의 

효 과 를 파악 하였다. 이는 안전투 자비용의 효 과 성 검증 및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분석 결과, 2017년보다 2018년에 안전투자비용이 증가한 

사업체가 감소한 사업체들에 비해 사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들의 안전투자비용에 대한 인식 재고 및 

투자 장려를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여러 한계점이 있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 및 설비, 인력투자비 등 세부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할 때 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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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제조업 안전투자비용변동에 따른 사고율

[ 그림 2 ] 서비스업 안전투자비용변동에 따른 사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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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전체 안전투자비용변동에 따른 사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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